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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노동동향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과제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 장시간 노동실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연간 2,900시간대로 전 세계에

서 가장 길었다.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고 두 차례 법정 노동시간이 단축되자(48시간→44

시간→40시간) 줄어들기 시작했다. 1987년 2,943시간(주56.4시간)이던 연간 노동시간이 2013

년에는 2,201시간(주42.2시간)으로 742시간(주14.2시간) 단축되었다. 

하지만 법정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소진된 2013년 이후 더 이상 줄지 않고 제 자리 걸음

하고 있다. 2013년 2,201시간에서 2014년 2,240시간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2,228시간, 

2016년 2,188시간, 2017년 2,176시간으로 조금 감소했을 뿐이다. 게다가 지난 30년 사이 실

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길다. 정부가 OECD에 보고한 한국의 노동자 노동시간은 2016년 

2,052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연간 2,348시간) 다음으로 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72만 명(3.6%)이고, 주36

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는 319만 명(16.0%)이다. 주40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는 사

람은 996만 명(49.9%)이고,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52시간을 초과해서 탈법적인 장시간 노

동을 하는 사람은 300만 명(15.1%)이다. 과로사 기준인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93만 명(4.7%)이다([표 1] 참조).

[표 1] 주당 노동시간 분포(2017년, 노동자 기준, 단위:천명, %)

노동시간 0 1-14 15-35 36-40 41-44 45-48 49-52 53-56 57-60 61- 전체

수(천명) 317 716 2,471 6,479 1,826 3,426 1,702 1,071 1,000 931 19,939

비율(%) 1.6 3.6 12.4 32.5 9.2 17.2 8.5 5.4 5.0 4.7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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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시간 노동 원인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금지하고,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하더

라도 주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주당 최장근로시

간은 52시간이다. 그럼에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자가 300만 명

(15.1%)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146만 명(9.9%,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6년)이다.1)

이처럼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데는 여러 원인이 맞물려 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와 시행령 [별표 1]이 4인 이하 사업장을 근로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와 제63조(적용의 제외)가 여러 산업과 업

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둘째, 정부와 재계는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탈법적으로 해석하고 

운용해 왔다.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연장근로 한도를 주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휴일근

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 해석이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

는 근거로 악용되어 왔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

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보상함

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부(-)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

다. 하지만 노동부는 그동안 지침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장시간 

노동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넷째,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교대제는 노동시간을 조직하는 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조(팀)를 나누어 조(팀)별로 교대하여 24시간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개별 노동자들

의 노동시간보다 사업체가 더 긴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 국가

에서는 교대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일반 노동자들보다 표준노동시간에 가깝고, 주48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도 낮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교대제, 특히 낡은 교대제인 2조 격일제, 2조 

2교대제, 3조 3교대제, 3조 2교대제가 일상화된 휴일근로와 맞물려 장시간 노동을 구조화하

는 온상이 되고 있다. 

다섯째, 노사담합도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는 한 원인이다. 기업은 신규 채용보다 연장근

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저임금 노동자들도 연장근로를 통한 임금소득의 증가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동시간 최저기준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경제적 고려에 따른 노사담합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1) 통계청 조사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가구조사로 응답자가 노동자나 그 가족인데 비해, 노동부 조사는 민간
부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응답자가 인사담당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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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그동안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차원에서 기업이 법을 어겨도 눈을 감아주는 

사례가 많았다. 법을 어겨도 벌칙을 적용받는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 일단 안 지키고 보는 

관행이 널리 형성되었다.

[표 2] 장시간 노동 원인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이유

근기법 적용대상 제외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제11조(적용범위), 시행령 [별표 1]>

운송업, 보건업 등 <근기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농림수산업, 감시단속적 근로, 관리감독 업무 <근기법 제63조(적용제외)>

노동부 해석지침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서 제외 <노동부 해석>

통상임금 범위축소 → 사용자 장시간 노동 인센티브 현성 <지침>

교대제 낡은 교대제(격일제, 2조2교대제 등) + 휴일근로 → 장시간 노동 구조화

노사담합 기업은 비용부담 경감, 노동자는 저임금 보완

근로감독 벌칙 적용 사례 없다 보니 ‘일단 안 지키고 보자’는 관행 형성

3.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와 기대효과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여가생활이 늘어난다. 일과 생활의 균

형이 가능해지고, 노동자의 건강이 개선되며, 산업재해가 줄어든다. 고용의 유지·창출이 가능

하고 생산성도 증가한다. 삶의 질이 개선되고 내수가 진작되면,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지

고 저성장 시대에도 일자리를 지키고 늘릴 수 있다. 

[그림 1] 노동시간 단축 의의와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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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는 1980년 1,368만 명에서 2015년 2,594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은 1988년 주55.8시간에서 2015년 주43.6시간으로 주당 12.2시간 감소했다. 노동총

공급(취업자수 × 주당 노동시간)은 1980년 7.4억 시간에서 1996~97년 10.9억 시간으로 증

가한 뒤, 2001년(10.9억 시간)부터 2015년(11.3억 시간)까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이것은 2000년대에 주40시간(5일) 근무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취

업자 수가 훨씬 적었을 것임을 말해준다.

[그림 2] 노동시간과 취업자 수, 노동총공급 추이(1980~2015년)

4.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 

지난 2월 말 국회 본회의는 주52시간 상한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26개→5개)를 주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5인 미만 사업체와 특례산업(근기법 제59조), 적용제외 산업(근기법 제63조)은 연장

근로 제한 법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체와 

특례산업, 적용제외 산업을 제외하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가 96만 명(11.8%)

이고, 이들이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노동시간은 모두 648만 시간이다. 주52시간 상한제

가 적용되면 연간 노동시간은 42시간 줄고, 새로운 일자리가 13~16만 명 늘어날 수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연간 노동시간은 68시간 줄고, 새로운 일자리를 30~39만 

명 늘릴 수 있다([표 3] 참조). 

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와 공공기관은 2018년 7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는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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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0인 미만 사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가 허용

된다. 따라서 [표 3]에서 추정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효과는 한꺼번에 나타나기보다

는 앞으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표 3] 주52시간 상한제의 일자리 창출 효과

2016년 시나리오　
전체
(천명)

초과근로자 초과근로
시간합계
(천시간)

연간시간
단축효과
(시간)

고용창출가능인원(천명)

수(천명) 비율(%)
52시간
근무

48시간
근무

44시간
근무

40시간
근무

고용형태
근로실태
조사

특고제외 14,702     1,462 9.9 9,832 34.9 189 205 223 246

5인미만,특례·
제외산업제외

8,063       955 11.8 6,475 41.9 125 135 147 162

경제활동
인구조사

전체 19,546     3,152 16.1 27,725 74.0 533 578 630 693

5인미만,특례·
제외산업제외

11,984     1,878 15.7 15,721 68.4 302 328 357 393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에서계산했음. 김유선(2017, 2018)에서재인용.
주: 근로시간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축소하는것을전제로계산한결과임.

둘째, 흔히 달력에 빨간 날을 노동자들이 쉬는 날로 생각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적용되

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없다.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이

다. 관공서 이외의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서는 관행상 이 규정을 준용해서 휴일로 사용할 뿐

이다. 단체협약 등으로 미리 정해 놓지 않는 한, 민간부문에는 공휴일에 쉬어야 할 법적 의무

나 권리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설 3일, 추석 3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 1월 

1일,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등 달력에 빨간 날은 유급휴일이 보장될 전망이다. 물론 당장은 

아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2020년 1월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는 2021년 1월

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는 2022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셋째, 법률상 무제한적 장시간 노동이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26개에서 5개로 축소

되었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5개 업종만 특례업종

이 유지되는데,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무제한적인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9월부터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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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조합의 과제

개정된 근로기준법 조항은 한국 사회에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을 축소하고, 일과 생활의 균

형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당장은 있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이들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

고, 연장근로 안 하기, 연차휴가 다 쓰기, 칼 퇴근 문화 조성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4인 

이하 사업장과 근로시간 특례업종, 적용제외 부문 등 근로시간 법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주4일제, 

고령자 점진적 은퇴제도, 전환형 시간제 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